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5. 25.>

부정행위에 따른 고용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제35조의3제2항 관련)

구분
지급제한기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하 이 표에서 "부

정행위"라 한다)으로 지급

받은 금액

600만원 미만 6개월 9개월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1년 1년 6개월

1,2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년 6개월 2년 3개월

3,000만원 이상 2년 3년

비고

1. 2차 위반에 대한 지급제한처분은 1차 위반에 대한 지급제한처분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3차 이상의 위반에 대한 지급제한처분도 또한 같다.

2. 1차 위반에 대한 지급제한처분 이후 1차 위반의 경우와 부정 수급 금액을 달

리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정 수급 금액에 대한 2차 위반으로 

본다. 2차 위반 후의 부정행위에 대한 지급제한기간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

다.


